
KCC, 언양공장 계속 사용 요구
울산지법에 사용중지 명령 취소 요청 … 울주군은 용납 못해

KCC 언양공장이 하천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KCC 울산공장은 1월23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행정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조정권고 의견을 울산시 울주군

에 제시했다.

KCC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언양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며 “당장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한 불법건

축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울주군의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하천부지 무단점유로 발생하는 변상금과 불법건축물 사용중지 행정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아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주군은 “말도 안 된다”며 KCC의 조정권고 입장에 반대했다.

울주군은 “30년 넘게 불법으로 무단점유한 하천을 (계속) 사용하고 불법건축물까지 건설한 KCC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은 낼 수 있다면서 불법을 봐달라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울주군의 주장

이다.

울주군과 KCC의 입장차이 때문에 법정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의 KCC 언양공장이 1981년부터 32년 동안 인근 하천을 불법점용한 사실을 감사원 감

사결과로 확인한 울주군은 2012년 2월 변상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KCC 언양공장은 태화강 하천구역의 토지 65필지, 1만4000여평방미터를 허가받지 않고 무단점용했으며, 본

관사무실, 변전실, 제품출하창고 등 10개 건물을 지어 사용해왔다.

울주군은 2012년 6월부터 원상복구 시정조치, 사용중지 명령을 잇따라 내렸으나 KCC 언양공장은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울주군은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KCC 언양공장에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다시 부과한 상태이다.

한편, 경찰은 2012년 말 KCC 대표이사 정모씨 형제, 법인을 상대로 울주군의 고발(건축법 위반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이송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하고, KCC 언양공장장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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